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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
다. 연구대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132명이었고, 연구도구는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 권리인식 및 권리보장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보장의 차이에서는 종교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리인식, 권리옹호 필요성 인식 및 종교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권리옹호활동이 필요하다. 권리보장 강화는 정신장애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제어 : 정신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인권, 권리인식, 권리보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rights guarante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mong mental care facility work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2 
mental care facility workers, and the research tools were rights and protection-related characteristics, 
rights recognition, and rights guarante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4.0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rights guarantee relat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igion.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rights recognition and rights guarante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ights guarantee were rights 
recognition, recognizing the need to advocate rights, and relig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cognition and actively advocate rights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s guarante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Enhancement of rights guarantee will 
help people with mental disorder re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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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차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1,2]. 이는 그들의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게 하여 정
신장애를 악화시킨다[3]. 정신장애인은 질병의 특성상 병
식이 없어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치료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4,5].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기본 전제가 되며 회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6].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3]. 2008년에는 UN 장애인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을 비준하면서, 정신보건시설 인증
평가기준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권익보장 여
부를 포함시켰다[7,8]. 또한 CRPD의 원칙을 지키고 책
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
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9], 2017년에는 정
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7,10]. 특히 정신건강복지법[10]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입원할 권리,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
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
리,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3] 실행정책으로,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목
표 중 하나를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으로 설정
하고 이에 대한 전략과제를 삶의 질 향상과 인권강화로 
삼았다[11]. 이와 같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건강서비
스의 체계가 전환되면서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
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프라가 취약하여 단기간에 
탈원화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는 정신
요양시설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7,12].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장애인의 요양과 보호를 제

공하는 시설로 정신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10]. 정신재활시설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생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
에 개방되어 있고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한 맞춤
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7], 정신요양시설은 강제입소
가 대부분인 폐쇄적인 시설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흡하며[13], 시설의 접근성, 종사자의 전문
성, 인권보호 등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6,12]. 정
신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은 대부분 질병의 
만성화로 인해 장기간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자기결
정의 기회가 적다[6]. 국가인권위원회[13]의 조사에 따르
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정신장애인 중 응답자의 
45.5%는 시설 입소 당시 사전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거
나, 사생활 보장, 개인적 자유, 퇴소권리에 대한 인지 등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건강 옹호활동과 인권교육은 정신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삶의 질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15]. 정신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사
자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
요하다[14,16].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실
무 종사자들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이 어느 정도 실현되
며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내연구로 정신병원 종사자[8]나 사
회복지사[17]를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 정신요양시설 종
사자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이들[8,17] 연구에서도 권리
보장의 실태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보장의 차이만 
확인하는 정도여서 권리보장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권
리를 강화하고 질적인 삶과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의 정도를 파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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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
에 따른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 넷째, 대상자의 권리보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
보건시설 종사자 157명을 대상으로 권리인식과 보장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18]의 일부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지역에 소재한 9개 정신요양시

설 종사자로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에 대한 비밀유지, 
자발적인 연구 참여와 중단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듣
고 서면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본 수를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검정력이 
80%라는 연구[19]에 근거하여 검정력을 80%로 설정하
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13개를 기준
으로 최소 131명으로 산출되었고, 본 연구의 대상자 
132명은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원자료 중 무응답 처리된 자료와 월수

입을 제외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경력, 직
종 등 7문항을 활용하였다.

2.3.2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은 Kwon[17]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원자료 중 무응답 처리된 자료를 제외하고, 
권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 권익보호규정에 대한 
인식, 소속기관의 권리규정 비치, 권리내용 고지 경험, 
권리옹호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5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각각의 독립된 문항으로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2.3.3 권리인식 및 권리보장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은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측정하

기 위해 Kwon[17]이 개발한 도구로, 권리인식과 권리보
장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권리인식은 정신장애
인의 권리와 관련한 각 문항별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하는지 질문하는 것이고, 권리보장은 권리인식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권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하위영역으로 기본
적인 권리, 입원, 비밀보장, 치료, 고지된 동의, 일상생활 
및 환경, 치료거부 등 7개 영역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권리인식(1=매우 반대 ~ 5=매우 동의)과 권리보장
(1=전혀 보장 안됨 ~ 5=잘 보장됨)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권리에 대한 인식과 보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17]의 권리인식에 대한 Cronbach's α는 .93, 권
리보장에 대한 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는 .95와 .97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권리 및 보호관련 특
성, 권리인식, 권리보장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
성,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과 관련한 권리인식, 권리보장
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
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를 사용하였고, 권리보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인식과 권리
보장의 차이

성별은 여성이 69명(52.3%)으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
령은 40대가 58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
은 42.3세였다. 학력은 대졸이 96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98명(74.2%)으로 미혼보다 
많았으며, 종교는 있음이 67명(50.8%)으로 없음보다 많
았다. 경력은 10년 이상이 47명(35.6%)으로 가장 많았
고, 5~10년 43명(32.6%), 5년 미만 42명(31.8%) 순이
었으며 평균경력은 8.64년이었다. 직종은 생활복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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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n(%) 
Rights recognition

t(p)
Rights guarantee 

t(p)
M±SD M±SD

Educated experience
Yes 109(82.6) 4.25±0.42 1.84

(.069)
3.81±0.59 0.68

(.496)No 23(17.4) 4.07±0.43 3.71±0.50

Recognition of rights protection 
regulations

Yes 113(85.6) 4.22±0.43 0.29
(.770)

3.80±0.59 0.36
(.717)No 19(14.4) 4.19±0.37 3.75±0.53

Provision of rights regulations
Yes 105(79.5) 4.23±0.43 0.84

(.403)
3.83±0.57 1.28

(.204)No 27(20.5) 4.15±0.38 3.66±0.58

Experience of notice of rights content
Yes 109(82.6) 4.24±0.44 1.44

(.153)
3.84±0.59 1.72

(.088)No 23(17.4) 4.10±0.30 3.60±0.45

Recognizing the need to advocate rights 
Yes 120(90.9) 4.23±0.43 1.14

(.258)
3.86±0.45 0.35

(.670)No 12(9.1) 4.08±0.35 3.79±0.59

Table 2. Differences in rights recognition and rights guarantee of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ights and 
protection                                                                                      (N=132) 

Variable Division n(%) or M±SD 
 Rights recognition

t/F(p)
Rights guarantee 

t/F(p)
M±SD M±SD

Gender
Male 63(47.7) 4.20±0.48 -0.43

(.667)
3.76±0.59 -0.71

(.477)Female 69(52.3) 4.23±0.37 3.84±0.58

Age

20s 11(8.3) 3.95±0.41

3.06
(.031)

3.48±0.61

1.15
(.332)

30s 36(27.3) 4.32±0.39 3.91±0.51

40s 58(43.9) 4.25±0.44 3.78±0.59
≥50 27(20.5) 4.09±0.39 3.78±0.62
Mean 42.30±8.17

Education
≤High school 24(18.2) 4.15±0.47

0.58
(.559)

3.79±0.69
0.06

(.940)College 96(72.7) 4.22±0.42 3.79±0.55
≥Graduate school 12(9.1) 4.32±0.42 3.86±0.65

Marital status
Married 98(74.2) 4.21±0.42 -0.04

(.967)
3.75±0.56 -1.58

(.116)Unmarried 34(25.8) 4.22±0.43 3.95±0.62

Religion
Yes 67(50.8) 4.24±0.41 0.60

(.552)
3.90±0.56 2.01

(.047)No 65(49.2) 4.19±0.44 3.69±0.58

Career
(in years)

<5 42(31.8) 4.16±0.42
0.52

(.593)

3.77±0.64
0.04

(.953)5-10 43(32.6) 4.24±0.49 3.82±0.57
≥10 47(35.6) 4.24±0.36 3.80±0.54
Mean 8.64±5.64

Occupation

Nurse, Social worker 22(16.7) 4.21±0.35
0.02

(.981)

3.85±0.48
0.13

(.882)Life worker 87(65.9) 4.22±0.42 3.79±0.56

Others 23(17.4) 4.20±0.53 3.76±0.72

Table 1. Differences in rights recognition and rights guarantee of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2) 

87명(6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간호사와 사회
복지사 22명(16.7%)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인
식의 차이에서는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F=3.06, p=.031) 사후검정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보장의 차이에서는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01, p=.047)를 
보여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권리보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다.

3.2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에 따른 권리인식과 권리
보장의 차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 및 보호 관련 특성
에 따른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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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권리와 관련한 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권익보호규정에 대해 알고 있
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권리규정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 
권리내용을 고지한 경험이 있는 경우, 권리옹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에 대
한 정도가 높았다.

3.3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에 대한 정도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에 대한 정도는 Table 3에서 볼 

수 있다. 권리인식은 평균 5점 만점에 전체 4.22±0.42
점이었는데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4.49±0.53점으로 가
장 높았고,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가 3.88±0.66점으로 
가장 낮았다. 권리보장은 평균 5점 만점에 전체 3.80±0.58
점이었는데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4.09±0.75점으로 가
장 높았고, 기본적인 권리가 3.57±0.60점으로 가장 낮
았다. 전반적으로 권리인식보다 권리보장에 대한 점수가 
낮았다.

Variable
Rights recognition Rights guarantee

M±SD Range M±SD Range

Total 4.22±0.42 3.08~5.00 3.80±0.58 2.66~5.00

Fundamental 
rights 4.15±0.51 3.00~5.00 3.57±0.60 2.17~5.00

Admission 3.96±0.51 3.00~5.00 3.58±0.57 2.33~5.00

Confidentiality 3.88±0.66 2.00~5.00 3.63±0.70 1.33~5.00

Treatment 4.30±0.51 2.86~5.00 3.83±0.67 2.14~5.00

Informed 
consent 4.16±0.51 3.00~5.00 3.81±0.63 2.62~5.00

Daily life and 
environment 4.39±0.52 3.10~5.00 3.97±0.71 2.20~5.00

Refuse 
treatment 4.49±0.53 3.00~5.00 4.09±0.75 1.80~5.00

Table 3. Degree of rights recognition and rights guarantee 
(N=132)

3.4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간의 상관관계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은 양의 상관관계(r=.73, p=<.001)

를 보였으며 Table 4에서 볼 수 있다.

Variable Rights recognition
r(p)

Rights guarantee
r(p)

Rights recognition 1

Rights guarantee .73(<.001) 1

Table 4. Correlation among rights recognition and rights 
guarantee                             (N=132)

3.5 대상자의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종교와 권
리 및 보호 관련 특성의 변수들을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권리인식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고(F=22.15, p<.001), 
설명력은 57.6%였으며 권리인식(β=.73, p<.001), 권리
옹호 필요성 인식(β=-.19, p=.009), 종교(β=.14, p=.03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
한 결과 1.60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차한계는 0.74~0.97, 분산팽창인자는 
1.03~1.36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0.38 0.37 -1.04 .301

Religion 0.16 0.08 0.14 2.10 .038

Educated experience -0.10 0.11 -0.07 -0.92 .357

Recognition of rights 
protection regulations 0.11 0.11 0.07 1.02 .312

Provision of rights 
regulations 0.16 0.10 0.12 1.60 .112

Experience of notice of 
rights content 0.17 0.11 0.12 1.65 .101

Recognizing the need to 
advocate rights -0.35 0.13 -0.19 -2.66 .009

Rights recognition 0.98 0.09 0.73 11.53 <.001

R²=0.603, Adjusted R²=0.576, F=22.152,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rights guarantee of the 
subject                                        (N=132)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권리인식의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의 점수는 
권리보장의 점수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8]와 같은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인
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 비해 권리가 실제 실현되
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보장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의 권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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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이중적 인식을 갖는다는 견해
[4]와 유사하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편
견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4],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실행될 수 있으므로[20] 인식개선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과 보장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의 하위영역 중  
모두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가장 높았는데, 선행연구
[8,17]에서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모두 고지된 동의에서 
가장 높았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치료 거부에는 치료자
체에 대한 거부도 있지만 전기충격치료와 같은 특수치료
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거부가 포함되어 있는데[17], 
이러한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한편으로는 자기의 
치료에 대해 참여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1].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치료과정에 참여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은 중요하다.

권리인식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것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였는데, 선행연구[8,17]에서 치료를 거부할 권
리였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비밀보장은 정신건강복지법
[10]에서도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정보와 사생활, 
의료기록 등에 대한 비밀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중요
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를 마련해야 하고 기관과 개인의 실천이 요구된다. 권리
보장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것은 기본적인 권리였는
데, 선행연구[8,17]에서 입원에 대한 권리, 기본적인 권
리였던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었다. 기본적인 권리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차별대우는 물론 재산소유와 처분, 
투표권 행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17], 인간이라
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정신장애
인 인권정책의 실현을 현장에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의 정도가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
였는데, 선행연구[8,17]에서는 조사기관이 치료나 재활
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재활시설이 대부분
이었고, 연구대상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중심이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과 보호가 중심인 정신요양시설
에서 조사하였고 연구대상 중 생활복지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선행연구[8,17]에서는 20~30대가 대
부분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40대 이상이 많았다. 연령, 
기관, 직종 등의 인구학적 특성이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의 정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 
권리 및 보호 관련 특성에 따른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
았으나 권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권
익보호규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권리
규정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 권리내용을 고지한 경험이 
있는 경우, 권리옹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
우 권리인식과 권리보장에 대한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17]와 유사한 결과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종사
자들에게 정신장애인 권리에 대한 규정이나 인권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권리옹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도록 하고, 실무에서 권리보장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인식의 차이에서는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사후검정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으나 20대의 권리인식의 정도가 가장 낮고 30
대가 가장 높으며 30대 이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권
리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14]의 연
구와 일치하였으나, Kwon[1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
가할수록 권리인식이 높았고, Jung et, al.[8]의 연구에
서는 30대가 가장 낮고 40대가 가장 높은 등 연구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연령대별로 직종이나 근
무경력 등 다른 일반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교육의 내용
이나 시간, 기관의 특성 등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인지 추
후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
분석 결과 권리인식, 권리옹호 필요성 인식, 종교가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
험이 직접적으로 권리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리인식은 권리보장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인권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진
다고 하였으므로[14], 교육을 통해 권리인식을 높이고 이
것이 권리보장을 강화하도록 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
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시설 종사자는 물론 당사자나 가족에게도 지속
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22]. 정신요양시설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사무요원 등 다양한 직
종의 종사자들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직․간접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14]. 종사자들의 직종마다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것을 고려한 질적인 인권교육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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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능
력이 부족하므로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
기 위해서 정신건강을 옹호하는 활동이 중요한데[23], 이
는 본 연구에서 권리옹호 필요성 인식이 권리보장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옹호
는 편견이나 낙인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 권리보장은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므로
[15], 권익옹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며 민
간기관은 물론 환자와 가족 등이 협력하여 정신장애인들
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이 필요하다[22,24].

본 연구결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권리보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고,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적어서 논의하는 것
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많은 대상자
를 확보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권리인식과 권리옹
호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이에 대한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으
로 이어져 그들의 권리향상과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 권리에 
대한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정신장
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리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본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대상을 확대한 반복연구
를 통해 예측요인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신
요양시설 뿐만이 아닌 병원이나 정신재활시설 등 다른 
정신건강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연구하는 것
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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